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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상 표시장치

요약

화소가 도트상으로 배치된 화상 표시기와 격자면을 갖는 위상 격자를 구비하고 위상 격자의 격자면이 관
찰자측을 향하도록 화상 표시기의 표시 광로에 위상 격자가 배치되어 있고 위상 격자로 인해 화상 표시
기의 시야각이 확대됨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표시장치.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화상 표시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의 화상 표시장치의 한 가지 예를 나타내는 개략 구성도이다.

8-1

등록특허10-0210992



제2도는 평가에 사용하는 화상 표시장치를 나타내는 개략 구성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제1의 화상 표시장치의 단면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4도는 본 발명의 제2의 화상 표시장치의 한 가지 예를 나타내는 개략 구성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의 목적은 화질을 저하시키고 않고 시야각을 확대할 수 있는 화상 표시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액정 패널로 대표되는 화상 표시기를 사용하는 화상 표시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광 다이오드 어레이 또는 TFT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 등의 액정 패널 등으로 대표되는, 화소가 도트상
으로 배치된 화상 표시기를 사용하는 화상 표시장치가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화상 표시장치에서는, 화
상 표시장치를 관찰하는 방향과 화상 표시장치의 표시면에 대하여 수직인 방향이 이루는 각도(즉, 화상 
표시장치의 표시면에서 본 관찰자가 위치하는 방향이 화상 표시장치의 정면 방향에서 벗어나는 각도)의 
크기에 따라 화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어 있는 화상의 콘트라스트가 크게 변화하고 양호한 화질이 수득되
는 경우는 관찰자가 화상 표시장치를 정면 또는 정면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즉, 이러한 
화상 표시장치에서는, 양호한 화질이 얻어지는 시야각이 좁다는 과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화상 표시장
치의 하나의 표시면을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관찰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이러한 화상 표시장치의 대
화면(大畵面)을 근접하여 관찰하는 경우에는 표시면의 중앙부와 주변부에서 콘트라스트의 차이가 확인되
고 화질이 저하된다는 과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과제는 액정 패널을 화상 표시기로서 사용하는 화상 표시장치에서 특히 현저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정 패널의 관찰자측에 다면체 렌즈를 배치한 액정 표시장치[참조: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제(소)56-65175호], 오목 렌즈 어레이를 배치한 표시장치[참조: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제(소)53-25399호] 
등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종래의 화상 표시장치에서는 시야각을 확대할 수 있지만 충분한 화질
을 수득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위에서 언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본 발명의 제1의 화상 표시장치는, 화소가 도트상으로 배치된 화상 표시
기와 격자면을 갖는 위상 격자를 구비하고 위상 격자의 격자면이 관찰자측을 향하도록 화상 표시기의 표
시 광로에 위상 격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위상 격자로 인해 화상 표시기의 시야각이 확대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본 발명의 제2의 화상 표시장치는, 격자면이 관찰자측을 향
하도록 표시면에 위상 격자가 설치된 화상 표시기를 구비하고 위상 격자로 인해 화상 표시기의 시야각이 
확대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1의 화상 표시장치 또는 제2의 화상 표시장치에 있어서, 기재 부분과 격자 부분으로 이루어
진 위상 격자의 격자 주기를 P, 화상 표시기의 화소 주기를 L, 위상 격자의 격자 부분에서 오목 부분과 
볼록 부분의 단위 차이를 D, 위상 격자의 격자 부분의 굴절률을 n, 화상 표시기의 화소의 관찰자측의 면
에서 위상 격자의 기재 부분까지의 층의 수를 M, 화상 표시기의 관찰자측의 면에서 위상 격자의 기재 부
분까지의 각 층의 굴절률을 ni, 각 층의 두께를 ti로 각각 나타내는 경우, 하기 수학식 1을 만족시키는 
것이 보다 높은 화질을 수득하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상기 수학식 1에서, T는 수학식 2이다.

또한, 위상 격자의 격자 부분이란 격자의 볼록 부분의 정점에서 오목 부분의 바닥까지의 부분을 말하며, 
위상 격자의 기재 부분이란 격자의 오목 부분의 바닥에서 평면측(격자가 형성되지 않은 쪽의 면)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또한, 화상 표시기의 화소 관찰자측의 면에서 위상 격자의 기재 부분까지의 층의 수란, 
예를 들면, 화상 표시기로서 화소가 유리의 보호판에 끼워진 구조를 갖는 액정 패널을 사용하고 폴리비
닐 알콜(비닐론) 필름이 트리아세틸셀룰로즈(TAC)  필름에 끼워진 편광판을 액정 패널과 조합시킨 화상 
표시장치라면, 관찰자측의 보호판, TAC 필름, 폴리비닐 알콜 필름, TAC 필름과 폴리비닐 알콜을 접착시
키는 접착제 층, 공기층 등과 같이 굴절률이 상이한 층의 수를 말한다(즉, 대략 굴절률이 동등한 복수의 
재료가 적층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층으로서 계수한다). 단, 접착제 층 또는 공기층의 두께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계산상 무시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화상 표시기의 화소를 출사한 빛은 화상 표시기의 표시 광로 또는 화상 표시기의 표
시면에 설치된 위상 격자에 의해 회절되어 굴곡 확산되므로 출사광의 확대가 커진다. 이에 따라 화상 표
시장치의 시야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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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화상 표시기로서는 CRT, 발광 다이오드, 액정 패널 등을 들 수 있다. 액정 패널의 
방식으로서는 단순 매트릭스 구동 방식, 액티브 매트릭스 구동 방식 등을 들 수 있으며, 액정의 모드로
서는 트위스트 네마틱형, 슈퍼 트위스트 네마틱형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서 들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위상 격자는, 예를 들면, 위상 격자의 격자에 대응하는 요철 패턴이 설치된 금형(또는 
스탬퍼)에 폴리카보네이트, 아크릴, TAC 등으로 이루어진 투명 필름 또는 투명판을 적재하고 금형 속(또
는 스탬퍼 위)에서 투명 필름 등을 열변형시키고, 열변형된 투명 필름 등을 냉각시킨 다음, 금형 또는 
스탬퍼를 떼어냄으로써 제조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위상 격자는, 투명 필름 위에 또는 투명판 위
에 자외선 경화성 투명 수지를 도포하고, 위상 격자의 격자에 대응하는 요철 패턴이 설치된 금형(또는 
스탬퍼)을 자외선 경화성 투명 수지의 도포면 위에 적재한 채 자외선을 조사하여 당해 투명 수지를 경화
시킴으로써 제조된다. 자외선 경화성 투명 수지 대신에 열경화성 투명 수지를 도포하고 당해 투명 수지
를 열경화시킬 수 있다. 또한, 투명 필름 위에 또는 투명판 위에 자외선 경화성 투명 수지를 도포하고 
당해 투명 수지에 위상 격자의 격자에 대응하는 요철 패턴이 인쇄된 포토 마스크를 통하여 자외선을 조
사한 다음, 자외선 경화성 투명 수지를 현상처리함으로써 본 발명의 위상 격자를 제조할 수도 있다. 또
한, 폴리카보네이트, 아크릴 등의 열가소성 투명 수지를 사용하여 사출성형함으로써 본 발명의 위상 격
자를 제조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위상 격자의 평면측(격자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쪽의 면)은 화상 표시기의 화소측에 
있으며, 이 면을 화상 표시기의 보호판과 접합시킬 수 있다. 이로써 화상 표시기와 위상 격자 사이의 공
기층이 없어지고, 화상 표시기와 공기와의 계면과 위상 격자와 공기와의 계면에서 발생하는 빛의 반사를 
억제할 수 있으며, 화상 표시기로부터 위상 격자를 통하여 외부로 방출되는 빛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
다. 또한, 액정 패널의 보호판 위에 또는 액정 패널의 편광판 위에 위상 격자를 직접 형성시켜도 동일한 
효과가 얻어진다.

일반적으로 화상 표시장치에서는 높은 휘도가 필요한데, 화상 표시기의 전면(화상 표시기의 표시 광로 
또는 화상 표시기의 표시면)에 위상 격자를 설치하면, 위상 격자와 공기와의 계면처럼 화상 표시기로부
터의 빛이 반사하는 면이 증가하므로, 화상 표시장치의 휘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위
와 같이 위상 격자와 보호판 등을 접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높은 휘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상 격자의 관찰자측(격자를 갖는 면)에 반사 방지막을 입히면 양호하다. 또한, 파장이 450 내지 650nm인 
범위에서 위상 격자의 광선 투과율이 97% 이상인 것이 높은 휘도가 얻어지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연속된 곡선상의 단면 형상을 갖는 위상 격자를 사용하는 것이 불연속적인 단면 형상(예:직사각
형)을 갖는 위상 격자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도 높은 콘트라스트가 수득되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위
상 격자의 주기가 화상 표시기의 화소의 주기보다도 작은 것이 위상 격자의 격자 패턴이 관찰되지 않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위상 격자의 격자 깊이(오목 부분과 볼록 부분의 단위 차이)가 1μm 이상인 것이 위
상 격자의 회절 효율이 높으므로 바람직하다.

소형 텔레비젼 수상기에서는 사용 도중에 화면이 오염됨으로써 화질 저하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는 불
소계 수지 등을 사용하여 위상 격자의 격자면에 오염 방지 피복을 실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오염 
방지 피복을 실시하여 위상 격자의 표면에서 물의 접촉각이 70°이상으로 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방오 
성능을 수득할 수 있다.

또한, 사용 도중에 화면이 손상됨으로써 화질이 저하되는데, 위상 격자의 격자면(관찰자측)에 경질 피복
제를 도포하여 이 면의 연필 경도를 H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화면에 형광등 등이 비치는 경우에는 이의 상이 화상과 겹치므로 콘트라스트의 저하나 시각 인식
성의 저하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는 위상 격자의 요철면에 무광택 처리를 실시함으로써 화상의 저하
를 초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실시예]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의 화상 표시장치의 한 가지 예에 대하여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화상 표시장치는, 화소(1)가 도트상으로 배치된 화상 표시기(2)와 격자면을 갖는 위상 격자(4)를 구비한
다. 위상 격자(4)의 격자면이 관찰자측(3)을 향하도록 화상 표시기(2)의 표시 광로에 위상 격자(4)가 배
치되어 있다. 화상 표시기의 화소(1)는 화소 자체가 발광하는 빛, 관찰자측과는 반대쪽에 설치된 광원으
로부터 화소에 입사된 빛 또는 관찰자측에 설치된 광원으로부터 화소에 입사된 빛을 제어하는 것이며, 
화소를 제어함으로써 화상 표시기(2)는 화상을 표시한다. 제1도에 도시된 화상 표시장치에서 위상 격자
는 연속된 곡선상의 단면 형상을 가지며 이러한 단면 형상은 제1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정
현파 모양이다.

상기한 화상 표시장치와 같이 위상 격자를 화상 표시기의 표시 광로에 배치함으로써 화상 표시기의 화소
를 출사한 빛은 화상 표시기의 표시 광로 또는 화상 표시기의 표시면에 설치된 위상 격자에 의해 회절되
어 굴곡 확산되므로 화상 표시장치의 시야각이 확대되지만, 한편으로는 화상의 백화로 인한 화질 저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화질 저하의 정도는 위상 격자를 설치하는 위치나 위상 격자의 주기, 위
상 격자의 격자 깊이 등에 따라 변화한다. 또한, 액정 패널의 관찰자측에 위상 격자를 배치하는 경우를 
한 가지 예로서 생각하면, 액정 패널의 화소로부터 위상 격자까지는 액정 패널의 화소를 보호하는 유리 
기판, 편광판의 TAC 필름, 편광판의 폴리비닐 알콜 필름, TAC 필름과 폴리비닐 알콜을 접착시키는 접착
제 층 및 공기층 등의 다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들 각 층의 두께나 굴절률도 화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위상 격자의 격자 깊이와 주기를 변화시켜 제작한 각종 위상 격자의 샘플을 사용하여 화상을 
평가한다.

본 발명에서 평가에 사용하는 화상 표시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제2도에 나타낸다. 이러한 화상 표시장
치에서 광원(5)을 출발한 빛은 폴리비닐 알콜 필름이 TAC 필름으로 끼워진 편광판(6)이 표리 양면에 배
치된 TFT형 액정 패널(7)로 입사되고 액정 패널(7)의 화소에서 빛을 투과시키거나 차단하는 제어를 하며 
이에 따라 화상이 표시된다. 광원(5)과 반대쪽인 관찰자측(3)에 위상 격자(4)가 배치되어 있으며 제2도
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화소를 통과한 빛이 위상 격자에 의해 회절되어 시야각이 확대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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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표시장치에서는, 화상 표시기의 화소 관찰자측의 면에서 위상 격자의 기재 부분까지는 유리 기판(
이는 액정 패널의 구성 요소의 하나이며 도시되어 있지 않다), TAC 필름, 폴리비닐 알콜 필름, TAC 필름 
및 공기층의 5층이다. 위상 격자의 격자 주기를 50μm 또는 100μm로 변경하여 위상 격자를 제작한다. 
위상 격자의 요철에서 오목 부분과 볼록 부분의 단 차이(즉, 위상 격자의 격자 부분의 두께)는 1.4 내지 
294μm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위상 격자를 제작한다. 또한, 위상 격자의 기재 부분의 굴절률은 1.53으로 
한다. 화상의 평가 결과를 표 1에 기재한다. 또한, TAC 필름과 폴리비닐 알콜을 접착하는 접착제 층의 
두께는 매우 작으므로 계산상 무시한다.

[표 1]

표 1에서 는 하기 수학식의 값이다.

또한, 화질 평가 결과에서 ○은 화질 저하가 없는 것을, △는 저하가 작은 것을, ×는 화질이 크게 저하
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시야각 확대 평가 결과에서 ○는 시야각 확대 특성이 큰 것을, △는 시야각 
확대 특성이 작은 것을, ×는 시야각 확대 특성이 없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하기 수학식 1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높은 화질을 유지한 채 시야각이 확대되는 것을 
밝혀냈다. 본 명세서에서 수학식 1 및 수학식 2에서 제3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상 격자의 격자 
주기를 P, 화상 표시기의 화소 주기를 L, 위상 격자의 격자 부분의 오목 부분과 볼록 부분의 단위 차이
를 D, 위상 격자의 격자 부분의 굴절률을 n, 화상 표시기의 화소의 관찰자측의 면에서 위상 격자의 기재 
부분까지의 층의 수를 M, 화상 표시기의 화소의 관찰자측의 면에서 위상 격자의 기재 부분까지의 각 층
의 굴절률을 ni, 각 층의 두께를 ti로 각각 나타낸다. 또한, 공기 굴절률을 1로 한다.

[수학식 1]

상기 수학식 1에서, T는 수학식 2이다.

[수학식 2]

본 발명에서는 수학식 1 대신에 하기 수학식 3을 만족시키는 것이 화질이 보다 높은 점에서 바람직하며, 
또한 수학식 4를 만족시키도록 위상 격자를 사용하면 보다 높은 화질을 수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의 화상 표시장치의 한 가지 예의 개략 구성을 제4도에 나타낸다. 이러한 화상 표시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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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화상 표시기로서 TFT형 액정 패널(7)을 사용하며 광원(5)측과는 반대쪽에 있는 편광판(6) 위에 위
상 격자의 격자 부분(4)이 직접 설치되어 있다. 편광판(6)은 폴리비닐 알콜 필름이 TAC 필름에 끼워져 
있다. 즉, 편광판의 관찰자측에 있는 TCA 필름이 위상 격자의 기재 부분에 상당한다. 위상 격자의 관찰
자측에는 위상 격자의 격자 부분(4)측으로부터 경질 피복층(8)이 설치되어 있고, 이어서 반사 방지막(9)
이 설치되어 있다. 본 실시 태양에 따르면, 표시 화상의 휘도가 높으며 표시 화면이 손상되기 어려운 것
이 수득된다. 이러한 화상 표시 장치에서는 TAC 필름과 폴리비닐 알콜을 접착시키는 접착제 층을 계산상 
무시한다고 하면, 화상 표시기의 화소 관찰자측의 면에서 위상 격자의 기재 부분까지는 유리 기판(이는 
액정 패널의 구성 요소의 하나이며 도시되어 있지 않다), TAC 필름, 폴리비닐 알콜 필름 및 TAC 필름(위
상 격자의 기재 부분)의 4층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화상 표시장치에 따르면, 시야각이 확대되고 화질 저하가 적은 양호한 화상이 수득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소가 도트상으로 배치된 화상 표시기와 격자면을 갖는 위상 격자를 구비하고 위상 격자의 격자면이 관
찰자측을 향하도록 화상 표시기의 표시 광로에 위상 격자가 배치되어 있고 위상 격자로 인해 화상 표시
기의 시야각이 확대됨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표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화상 표시기가 액정 패널인 화상 표시장치.

청구항 3 

격자면이 관찰자측을 향하도록 표시면에 위상 격자가 설치된 화상 표시기를 구비하고 위상 격자로 인해 
화상 표시기의 시야각이 확대됨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표시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화상 표시기가 액정 패널인 화상 표시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액정 패널이 보호판을 구비하고 있고 보호판 위에 위상 격자가 형성되어 있는 화상 표
시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액정 패널이 편광판을 구비하고 있고 편광판 위에 위상 격자가 형성되어 있는 화상 표
시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기재 부분과 격자 부분으로 이루어진 위상 격자의 격자 주기를 P, 화상 표시기의 화소 
주기를 L, 위상 격자의 격자 부분의 오목 부분과 볼록 부분의 단 차이를 D, 위상 격자의 격자 부분의 굴
절률을 n, 화상 표시기의 화소의 관찰자측의 면에서 위상 격자의 기재 부분까지의 층의 수를 M, 화상 표
시기의 화소 관찰자측의 면에서 위상 격자의 기재 부분까지의 각 층의 굴절률을 ni, 각 층의 두께를 ti
로 각각 나타내는 경우, 하기 수학식 1을 만족시키는 화상 표시장치.

[수학식 1]

상기 수학식 1에서, T는 수학식 2이다. 

[수학식 2]

청구항 8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파장이 450 내지 650nm인 범위에서 광선 투과율이 97% 이상인 위상 
격자를 사용하는 화상 표시장치.

청구항 9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연속된 곡선상의 단면 형상을 갖는 위상 격자를 사용하는 화상 표시
장치.

청구항 10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위상 격자의 격자 주기가 화상 표시기의 화소 주기보다도 작은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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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장치.

청구항 11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격자의 오목 부분과 볼록 부분의 단 차이가 1μm 이상인 위상 격자
를 사용하는 화상 표시장치.

청구항 12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격자면에서 물의 접촉각이 70°이상인 위상 격자를 사용하는 화상 
표시장치.

청구항 13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격자면에서 연필 경도가 H 이상인 위상 격자를 사용하는 화상 표시
장치.

청구항 14 

제3항에 있어서, 기재 부분과 격자 부분으로 이루어진 위상 격자의 격자 주기를 P, 화상 표시기의 화소 
주기를 L, 위상 격자의 격자 부분의 오목 부분과 볼록 부분의 단 차이를 D, 위상 격자의 격자 부분의 굴
절률을 n, 화상 표시기의 화소의 관찰자측의 면에서 위상 격자의 기재 부분까지의 층의 수를 M, 화상 표
시기의 화소 관찰자측의 면에서 위상 격자의 기재 부분까지의 각 층의 굴절률을 ni, 각 층의 두께를 ti
로 각각 나타내는 경우, 하기 수학식 1을 만족시키는 화상 표시장치.

[수학식 1]

상기 수학식 1에서, T는 수학식 2이다.

[수학식 2]

청구항 15 

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파장이 450 내지 650nm인 범위에서 광선 투과율
이 97% 이상인 위상 격자를 사용하는 화상 표시장치.

청구항 16 

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연속된 곡선상의 단면 형상을 갖는 위상 격자를 
사용하는 화상 표시장치.

청구항 17 

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위상 격자의 격자 주기가 화상 표시기의 화소 
주기보다도 작은 화상 표시장치.

청구항 18 

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격자의 오목 부분과 볼록 부분의 단 차이가 
1μm 이상인 위상 격자를 사용하는 화상 표시장치.

청구항 19 

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격자면에서 물의 접촉각이 70°이상인 위상 격
자를 사용하는 화상 표시장치.

청구항 20 

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격자면에서 연필 경도가 H 이상인 위상 격자를 
사용하는 화상 표시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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